
Ⅵ . 結論

국내에 自動車保險이 판매되면서부터 운용되고 있는 자기부담금제는 소비자

측면에서 볼 때 兩面的인 性格을 지니고 있다. 자신의 위험선호에 따라 자기부

담금을 설정하여 最適의 資産運用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다른 하나는 발

생된 손해를 완전하게 보상받지 못함에 따라 保險이라는 것에 懷疑를 느끼게

한다는 것이다. 자기부담금제의 이러한 성격은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

를 구매시 결정하게 되는 자기부담금의 결정에 중요한 파라메타로 작용하게 된

다. 예를 들면 최적의 자산운용을 선호하는 소비자는 자신의 危險選好傾向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설정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손해의 완전한 원상회복을 선

호하는 소비자는 자기부담금을 최저수준으로 설정할 것이다.

소비자에게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 자기부담금제는 보험자에게는 일종의 費

用效率性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보험자는 지급하여

야 되는 보상금보다 사고처리에 소요되는 인적·물적 비용에 대한 비중이 더

높아 단순히 사고처리업무로 인식되고, 또한 번거롭고 귀찮은 사고로 취급되는

소손해사고가 빈발하는 위험에 대하여 자기부담금제의 운용으로 비용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 때 보험자는 損害額分布, 소비자의 危險選好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자기부담금제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

울여야 한다. 이러한 보험자의 노력은 소손해사고를 면책 처리함으로써 손해액

및 사업비가 절감되는 효과를 획득하게 되고, 소비자는 소손해를 자가부담함에

따라 保險料의 割引惠澤을 부여받음으로써 최적의 자산운용에 대한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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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고,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함에 따라 사회적

부의 감소규모를 축소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결론적으로 자기부담금제는 사회

적으로 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보험자 상호간의 자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의 자기부

담금제는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자동차보험에서 운용되고 있는 無事故割引·事故割增 制度

와의 상관성에 기인한 자기부담금제의 역할 축소를 들 수 있다. 소비자들은 자

기차량에서 손해가 발생시 부담하게 되는 손해액 규모와 보험계약시 자기부담

금의 설정으로 인한 보험료 할인혜택의 비교를 통하여 자신의 危險回避度에 따

른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자기부담금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자기차량사고시

현재와 같이 증권별로 평가되어지는 무사고할인·사고할증제하에서는 보험사고

의 처리여부에 따라 차기 계약부터 할증되게 될 보험료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보상금의 청구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小損害事故가 빈발하는 자기차량손해담보를

가입하지 않고 이를 自家保障하는 경향을 촉발하게 되고, 또한 자기부담금제의

운용효과가 자동차보험의 다른 요율제도에 의하여 획득됨에 따라 自己負擔金制

의 必要性이 弱化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두 번째 이유로는 자기부담금제가 소비자들에게 큰 메리트를 제공하지 못하

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는 直接控除方式을 채

택하여 1995년 중반까지는 5만원과 10만원의 두종류만을 자기부담금으로 운용

하였으나 현재는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등을 자기부담금으로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담보에 따른 보험료 할인혜택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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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금의 意思決定을 자신의 危險選好에 바탕을 두기보다는 보험모집조직

의 영업전략에 유도되어 最低自己負擔金을 대부분 설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

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인 자기부담금제가 제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단순히 보험자의 사업

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할 것이다.

소비자의 이러한 인식은 1995년 중반에 20만원과 3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그

리고 1997년에 5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도입되어 다양한 자기부담금제 운용으로

다소 불식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保險募集組織의 기존 營業戰略 고수와 소비

자의 기존 購買形態 지속으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다만 점차 자기

부담금 수준을 높게 설정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는 등 자기부담금 구성비가 다

소 변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위안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보험자는 자기부담금제가 제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情報公示 强

化, 料率體系 補完, 商品構成體系 改善 등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보험

자는 자기부담금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보다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재의 자동차보험 상품체계하에서 자기부담금제

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기차량사고시 보상금청구의 유·불리를 구분

할 수 있는 기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즉, 보험자는 보험계약시

소비자에게 보상금청구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표 IV-6>과 같이 제공하고, 사

고발생시에도 이와 같은 정보를 안내할 필요가 있다. 보험자의 이러한 노력은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

라 소비자들에게 자기차량손해의 자기부담금제에 대한 정보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자기부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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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정보는 자기차량손해이

외의 담보종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보상금청구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의

가이드 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험자는 自己負擔金 運用體系, 割引割增體系 등의 요율체계에 대한 보

완을 통해 자기부담금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부담금 운용체계

에 있어서는 현재 획일적인 직접성 자기부담금제에서 탈피하여 일부 높은 자기

부담금에 있어서는 소멸성 자기부담금제의 도입·적용, 단계적 자기부담금 설

정, 위험도에 따른 최저자기부담금 차등적용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동 방법들은

세분화된 사고실적의 집적 및 분석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으므로 향후 실무에

서 자기부담금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실증분석을 통해 도입을 고려할 필

요성이 있다.

아울러 현재의 할인할증체계는 자기부담금제가 제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할인할증제의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 즉, 소비자들은 자동차보험의 담보위험에

서 발생한 손해사고를 무사고할인·사고할증제에 따른 적용율의 변동을 우선

고려하여 동사고의 자가부담여부를 결정함에 따라 할인할증제에서 오히려 자기

부담금제 운용에 따른 소손해사고처리에 대한 비용측면의 효율성이 구현되고

있어 자기차량손해의 자기부담금제는 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부담금제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자동차보험 제도

를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割引割增制의 役割

을 縮小하는 방법을 시도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 방법으로는 자기차량의 물적

사고는 적용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법, 자기차량의 물적사고시 사고점수를 낮

추는 방법, 물적사고점수의 기준금액을 변경하는 방법 등을 들 수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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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기부담금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와 같은 할인할증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할인할증제가 소손해청구포기 유도 이외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 비

추어 차후에 할인할증체계의 자체 개선시 함께 고려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

단된다.

마지막으로 商品體系 改善을 통하여 자기부담금제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자동차보험의 상품체계하에 있어 제한된 자원내에서의 비용효율

성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은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

기신체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을 순차적으로 가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동차보

험의 구매행태는 소비자들이 최종적으로 가입여부를 고려하는 담보종목이 자기

차량손해로 인지되고 있어 자기차량손해의 가입여부가 全擔保割引惠澤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매우 높다. 전담보가입자들은 전담보할인혜

택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자기차량손해의 보험료의 약 90%수준에서 자기차량

손해를 가입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담보할인혜택으로 인하여

자신의 危險選好에 의하여 설정되는 자기부담금보다 낮은 수준의 자기부담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을 제공하여 자기부담금제가 의도하였던 소비자의

道德的 解弛를 억제하는 효과가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자기

부담금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담보할인제의 보완할 수 있도록 상품

체계의 개선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自己負擔金制의 活性化에 초점을 두고 열거한 다양한 방법들은 현

실적으로는 많은 검토과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보험자는 향후 이에 대한 면

밀한 세부검토를 통해 이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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